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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예비비 사용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내역 : 1건, 3,238,331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지급일 지급액 산출내역

합계 (1건) 3,238,331

1 조 경 과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배상금)

’25. 11. 13. 3,238,331
수용재결금

부족분(3,238백만원)

□ 2025년 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 3건, 42,077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간주내역 금회간주 비고
합계 (3건) 42,077

1 정원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8차) 1,600

2 동물보호과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7차) 765

3 산지방재과 산림재해국유림긴급복구(8차) 39,712



2025년 4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

<조경과>

□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ㅇ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예비비 사용내역 : 토지 보상 수용재결금(공탁금) 부족분 지급

(3,238,331천원)

□ 예비비 사용사유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촌녹지) 보상 중 토지주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5. 6. 13.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였고, '25. 9. 26. 

수용재결금 61,530백만원이 결정됨

  ㅇ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제기하더라도 실익(승소)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5. 11. 13.까지  

수용재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함

  ㅇ 지급의 시급성이 있어 수용재결금 부족분(3,238백만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함('25.11.13.) 

   

사업명 지급일 지급액 산출내역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배상금)

’25. 11. 13. 3,238,331천원 수용재결금 부족분

작 성 자 조경과장 : 온수진 ☎ 2133-2101 조경시설팀장 : 정지윤 ☎2115 담당 : 윤종국☎2118



2025년 제4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정원도시정책과, 동물보호과, 산지방재과>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총 3건, 42,077천원 

   1)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국고보조), 8차
      - 목  적 :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 예산액 : 1,600천원

      - 대  상 : 서울시 종로구, 강북구

      - 내  용 : 학자금, 전기료, 의료비 등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
         ※ 총 1,600천원: 종로구(1세대) 700천원, 강북구(1세대) 900천원

   2)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국고보조), 7차
      - 목  적 : 살처분 보상금 지급

      - 예산액 : 765천원

      - 대  상 : 서울시 강북구

      - 내  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따라 가축전염병(ASF) 발생 역학 관련 물건

(돈육)을 폐기 처리한 소유자(강북구 1개소)에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3)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비 – 국유림 긴급복구비(국고보조), 8차
      - 목  적 : 2025.8월 산림피해지역 긴급복구비

      - 예산액 : 39,712천원

      - 대  상 : 서울시 은평구

      - 내  용 :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산림 및 공원 내 위험절토사면 붕괴 , 토사유실 등에 

따른 피해가 한강이북 지역에 발생되어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를 통하여 

신속히 복구하기 위함

붙임  간주처리(예정)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작 성 자
정원도시정책과장: 안수연 ☎2133-2010 공원녹지협력팀장 : 신보식 ☎2039 담당 : 권우주☎2015
동물보호과장 : 이미숙 ☎2133-7645 동물보건팀장 : 김연주 ☎7651 담당 : 조은정☎7654
산지방재과장 : 유양현 ☎2133-2170 사면정비팀장 : 이동욱 ☎2184 담당 : 최서영☎2183



붙임1 2025년 제4분기 간주처리 세부 내역

  ㅇ 간주처리 세부 내역(정원도시정책과)
- 세입예산(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1,635,000 1,600 1,636,600

- 세출예산(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1,635,000)
1,635,000

(×1,600)
1,600

(×1,636,600)
1,636,600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개발제한구
역 

주민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x1,635,000)
1,635,000

(×1,600)
1,600

(×1,636,600)
1,636,600

  ㅇ 간주처리 세부 내역(동물보호과)
- 세입예산(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6,653 765 7,418

- 세출예산(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x6,653)
8,653

(×765)
765

(×7,418)
9,418

선진형 
동물보호시
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금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08-01)

(x6,653)
8,653

(×765)
765

(x7,418)
9,418



ㅇ 간주처리 세부 내역(산지방재과)
- 세입예산(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 39,712 39,712

- 세출예산(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 (×39,712)
39,712

(×39,712)
39,712

산림안전
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
시설비

(401-01) - (×39,712)
39,712

(x39,712)
39,712



붙임2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 간주처리 근거 서류



○ 사업별 교부 내역



붙임3 「가축방역-살처분 보상금」 간주처리 근거 서류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제역방역과-5077호(’25.8.19.)







붙임4 「산림재해 국유림 긴급복구비」 간주처리 근거 서류



2025년 산림재해대책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2차)

1. 산림재해대책비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산림재해대책비

   □ 보조사업자

    ◦ 산림재해대책비사업(본예산) : 3개 시·도(서울, 경기, 전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본예산+추경)

금회 교부액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

담

산림재해대책비 119,079,966 115,057 115,057 - -

◦ 보조비율 : 50%(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 비율)

     ◦ 사업내용 : 산림분야 피해 복구사업 시행

   □ 교부 목적 : 8월(8.3.~8.14.)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2 2300 2331 300 330-03

농림수산 임업ㆍ산촌 산림재난관리 산림재해대응
(일반)

산림재해대책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 결정액(국비) : 115,057천원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본예산+추경)

교부 요청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자본보조 119,079,966 119,079,966 118,964,909 115,057 -

* 교부결정 세부내역 : 별첨 참고

2. 위의 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

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5년 10월

산 림 청 장



2025년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내역서(12차)
□ 내역사업명 : 산림재해대책비(2331-300-330-03, 자본보조, 본예산 + 추경1차)

(단위 : 천원, 국비)

구 분

예산액(내시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C)

교부
잔액

(A-B-C)
소계

(A=ⓐ+ⓑ)
본예산

(ⓐ)
추경
(ⓑ)

소계
(B=ⓒ+ⓓ)

본예산(ⓒ) 추경(ⓓ)

계 산사태 병해충 위험목제거 계 산사태 기타시설

합계 119,079,966 91,279,345 27,800,621 118,964,909 91,164,288 28,120,288 62,789,000 255,000 27,800,621 27,392,319 408,302 115,057 -

 서울  239,712  239,712 - 200,000 200,000 - 200,000 - - - - 39,712 -

 부산 268,000 268,000 - 268,000 268,000 - 268,000 - - - - - -

 대구 3,894,000 3,894,000 - 3,894,000 3,894,000 - 3,894,000 -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 428,521 428,521 - 428,521 428,521 34,521 394,000 - - - - - -

 대전 400,000 400,000 - 400,000 400,000 - 400,000 - - - - - -

 울산 6,113,199 5,928,482 184,717 6,113,199 5,928,482 3,482 5,925,000 - 184,717 184,717 - - -

 세종 24,134 24,134 - 24,134 24,134 24,134 - - - - - - -

 경기 5,151,149 5,151,149 - 5,123,874 5,123,874 3,219,828 1,904,046 - - - - 27,275 -

 강원 2,226,860 2,226,860 - 2,226,860 2,226,860 111,860 2,115,000 - - - - - -

 충북 213,015 213,015 - 213,015 213,015 13,015 200,000 - - - - - -

 충남 3,662,492 3,662,492 - 3,662,492 3,662,492 1,686,492 1,976,000 - - - - - -

 전북 2,163,343 2,163,343 - 2,163,343 2,163,343 139,343 2,024,000 - - - - - -

 전남 5,224,800 5,224,800 - 5,176,730 5,176,730 694,730 4,482,000 - - - - 48,070 -

 경북 46,189,456 22,986,559 23,202,897 46,189,456 22,986,559 94,605 22,636,954 255,000 23,202,897 22,794,595 408,302 - -

 경남 41,098,285 36,685,278 4,413,007 41,098,285 36,685,278 22,098,278 14,587,000 - 4,413,007 4,413,007 - - -

 제주 1,783,000 1,783,000 - 1,783,000 1,783,000 - 1,783,000 - - - - - -


